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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ETSI(LTE) 국가별 표준특허 건수 및 점유율

(7) ETSI(LTE) 표준특허 현황

   ETSI(LTE)에 등록된 국가별 특허보유 현황을 살펴보

면, 미국, 한국, 중국 등 총 10개 국가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 미국(1,159건)이 가장 많은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어 한국(368건), 중

국(190건), 핀란드(172건), 일본(155건) 순이며 한국이 2

번째 많은 표준특허를 등록하고 있다. 

      

        

ETSI(LTE)에 등록된 표준특허 출원인은 미국의 Qual-

comm, InterDigital, 삼성 등 총 31 기관이며, Qualcomm

가 465건으로 가장 많은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InterDigital Technology가 315건, InterDigital 

Patent Holdings가 290건으로 실질적으로 InterDigital 

이 605건으로 가장많은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다

음으로 중국의 Huawei(190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출

원인 중 삼성이 168건으로 가

장 많았으며 이는 전체 출원인 

중 5번째에 해당한다. 다음으

로 LG(160건), ETRI(40건)을 

보유하고 있다.

   ETSI(LTE)의 권고 분류체

계 중에서 LTE 기술(2,153건)

이 가장 많은 표준특허를 포함

하고 있으며, UMTS 기술(25

건), 3GPP 기술(9건)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2] ETSI(LTE) 권고 분류체계별 특허건수

[그림 21] ETSI(LTE) 주요출원인 표준특허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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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ETSI(LTE) 권고 분류체계별 특허건수

Ⅲ. 마치며

  국제표준화 기구에 신고된 특허는 DB형태가 아니라서 

연구자가 활용하기가 곤란하다. 또한 국제 표준화 기구에

서 제공하는 내용은 특허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신고된 특허번호가 다른 분야의 기술로 나타나, 정확성

이나 유효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표준화기

구에서는 공표의무도 확약서만 제출하면 되고, 구체적인 

특허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두고 공

표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나 미국 등 Pro-Patent 강

화 정책의 영향으로 묵인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특

허관련 정보는 표준화기구에서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각 

표준화기구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정보는 부실한 상

황이다.

  과거 ETSI에서 논의중인 IPR 관련 쟁점사항으로 현행 

표준개발기관 IPR 정책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1. IPR 선언 지연으로 인해 특허의 표준에 대한 

     영향력, 필수성 평가가 곤란하게 되어 로열티 예측

     불능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

  2. FRAND(Fair Reasonable And Non-

     Discriminatory) 허여에 대한 상업적 정의가 

     미흡하여 최근에는 표준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까지 로열티 확대가 되고 있다.

  3. 표준특허(Essential Patent)로 선언한 경우의

    ‘필수성’ 심사가 곤란하다.

  

4. 누적 로열티 증가(Cumulative Patent Royalty) 및 

      특허 더미(Patent Stacking)로 인해 로열티 부담이 

      가중된다.

  5. IPR 선언의 보장, IPR 정책 위반자에 대한 제재, 

     제3자 특허의 검색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다.

  표준사용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표준화기구는 아니지만 

미국의 FCC(연방통신위원회) 처럼 주기적인 특허 보고서

를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보고하도록 하여 특허 상태를 

갱신하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까지는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이에 특허정보원에서는 표준특허권자와 표준 사용자뿐

만 아니라 산학연 연구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

도록, 표준특허 DB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표준

특허 창출을 위한 관련 지원사업 정보 및 표준관련 종합

정보제공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제공한다.

  상기 포털사이트를 통해 표준특허권자와 표준 사용자 

간의 정보 불균형 해소와 표준특허정책 및 현황 통계자료

로 사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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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디자인제도상 

유사디자인권의 권리범위 및 

제7조 제1항 무효사유에 관한 고찰

특별기고

제 1 장  서 론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사업의 성공이나 국가 경쟁

력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이‘디자

인’이다.1) 산업이 고도화되고 나라간 무한기술경쟁시대

로 돌입하면서 기술력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

에 따라서, 제품의 판매고는 제품의 외관인 디자인에 의

해 좌우되어 디자인의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크게 인식되

고 있으며, 디자인이 국가산업정책 중 핵심분야임을 누구

도 부인할 수 없는 시대이다.2)

  이러한 창작된 디자인을 보호하고 이용을 도모하고자 

규정된 법률이 산업재산권법의 하나인 디자인 보호법이

다.3) 그러나 디자인이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

는 것에 비해, 디자인보호법은 다른 산업재산권법인 특허

법이나 상표법에 비해 그 발전이 늦고 연구가 부족한 것

이 현실이다.4)

 

   외관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모방이 용이하고 유

행성도 강하여 디자인권자를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게 변형이 필요하다.5) 이런 변형디자인을 보호하

기 위한 디자인보호법상 제도로‘유사디자인’이라는 제

도가 있다. 이 제도는 디자인권자를 충실히 보호하기 위

해서 디자인권의 효력을 등록디자인뿐 아니라 이와 유

사한 디자인까지 미치도록 하고 있는 한편,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기본디자인의 잠재적인 권리범위인 유사범위를 

유사디자인 등록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현재화시켜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특유제

도로 1973년도에 유사디자인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지금

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유사디인제도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구가 부족한 제도로 법규정과 제도상의 

모순점을 안고 있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문제점

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디자인보호법상 유사디자인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 2 장 유사디자인제도의 내용

제 1 절 유사디자인제도의 해석론

  유사디자인제도는 기본디자인의 유사범위를 현재화시

키는 제도로서 유사디자인을 독자적인 창작으로 인정하

지 않는다고 보는 확인설, 권리범위 확대를 통한 권리자

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유사디자인제도를 이용하여 기본

디자인의 권리의 폭보다도 한 둘레 더 넓은 범위까지 기

본디자인의 권리범위가 확장된다는 확장설6), 유사디자인

의 유사의 폭까지 권리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인정하되 이

1)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소비자의 욕구를 유인하고 이를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노재성, 상표·의장출원과 경제변수와의 관계분
석, 지식재산21, 2003.7, 46면 참조)
2) 삼성, LG 등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이유도 디자인의 힘임을 부
인할 수는 없으며, 우리나라 정부도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양한 정책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 또는 상표에 비하여 디자인 보호에 대한 연구는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라 하겠

다.(변영석, 등록디자인의 신뢰성 제고방안, 정부용역·연구보고서, 2008.11.6, 24면 참조)
3) 디자인보호법 제1조
4) 이러한 결과에 대한 이유로 디자인 자체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온 결과라고 해석하기도 한
다.(변영석, 앞의 보고서, 24면 참조)
5) 古志達也,「設例形式」産業財産権法の詳解, 三和書籍, 2007, 30ページ
6) 조국현, 의장법, 법경사, 2002, 3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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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기본디자인의 권리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아니고 유

사디자인 독자적인 권리범위의 폭이 있다는 결과확장설

이 있다. 판례는 확인설에 서있고, 특허청 실무는 결과확

장설이라 할 수 있다.

제 2 절 유사디자인제도의 등록요건

  첫째, 유사디자인등록 출원인과 기본디자인의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는 동일하여야 하며, 기본디자인이 존재하

여야 한다. 둘째, 자기의 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해야 한다. 

셋째, 유사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은 아니어야 한다.7) 

넷째, 일반적인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단, 무심사등

록출원인 경우에는 정보제공이 없는 한 제7조가 아닌 제

26조 제1항 제5호가 적용된다.

제 3 절 유사디자인권의 효력

1. 흠결시 법적취급

  심사등록출원은 디자인보호법 제7조, 무심사등록출원

은 제26조 제1항 제5호 요건 흠결에 해당되는 경우 거절

이유8), 정보제공이유가 되며, 제7조 제1항 위반시에만 착

오로 등록된 경우 무심사등록이의신청사유 및 무효사유

에 해당하게 된다.

2. 유사디자인권의 효력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과 합체한다.9) 따라서,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

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일로 규정하며10),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유사디자인

의 디자인권은 함께 양도하여야 하고11), 기본디자인의 디

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유

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은 무효로 된다.12) 주체의 동일성

이 요구되는바 단독으로 유사디자인에 질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기본디자인의 질권, 실시권은 유사디자인에까지 

효력을 미친다. 

  유사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 이외

에는 통상의 디자인권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발생한 권리

이므로 유사디자인에 대해 독립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

다.13) 즉,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

이 확정된 때에는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

었던 것으로 본다14)고 하여 유사디자인만의 독자적인 소

멸을 인정하고 있다.

제 3 장 유사디자인제도의 문제점 및 

          입법적 제안

제 1 절 문제의 제기

  잠재적인 권리범위인 유사범위를 현재화시켜 범위를 명

확히 하고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유사디자인 제

도에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첫째, 먼저 디자

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모든 경우 등

록이 무효로 되고 있는데 단지 제7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모두 무효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고, 둘째, 

앞에서 언급한 사안으로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해석하면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넘는 유사디자인만의 권리범위

를 인정하지 않아야 하겠으나 유사디자인만의 권리범위

를 인정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입법적 대안

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제 2 절 디자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의  무효사유에 대한 고찰

1. 서설

   디자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디자인보

호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서 무효사유15)로 규정하고 있

다. 하지만 제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하여 반드시 무효

사유로 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7) 디자인보호법 제7조 제2항
8) 다만, 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도 제7조에 대한 정보제공이 있다면 제7조를 이유로 거절
이 가능하다.
9) 디자인보호법 제42조
10) 디자인보호법 제40조 제1항 단서
11) 제46조 제1항 단서. 또한 제23조의4 제1항 규정에 의해 유사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기본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이전하여야 한 것도 종속성의 내

용이다.
12)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4항
13) 노태정·김병진, 디자인보호법, 세창출판사, 2007, 352면; 조국현, 앞의 책 374면
14)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5항
15)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사유로도 규정하고 있다(디자인보호법 제29조의2). 
16) 등록된 유사디자인이 그 출원 전의 타인의 공지디자인이나 선출원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7조 제1항 위반의 무효사유라는 데는 이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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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논란이 되는 제7조 제1항 위반사항16)

  첫 번째의 경우로는, 기본디자인에 유사하지 않고 출원

일에 선행하는 타인의 선등록(공지·출원) 디자인에도 유

사하지 않은 디자인이 유사디자인등록된 경우이다. 이 경

우 현행 디자인보호법상 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

은 유사디자인으로만 출원하여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디자인에 유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사디자인으

로 등록된 경우이므로 제7조 제1항을 이유로 거절되며 착

오로 등록된 경우에도 제68조 제1항에 의해 무효심판에 

무효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유사디자인 자체가 실

체적 하자가 없는데도 단지 유사디자인으로 출원되고 등

록되었다는 이유로 거절되거나 무효되는 것은 가혹하다 

아니 할 수 없다. 또한, 출원단계라면 단독디자인으로 보

정하여 극복이 가능하겠으나 등록 이후에는 보정이 인정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 할 것이다.

  두 번째의 경우로는, 기본디자인등록출원이 공개되지 

않은 채 취하·포기·거절결정17)되었음에도 그 유사디자

인등록출원이 기본디자인에 대한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이다. 원칙적으로 유사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존재

를 전제로 등록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도 유사디자인출

원은 제7조 제1항을 이유로 거절되며 착오로 등록된 경우

에도 제68조 제1항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경우

도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본디자인의 출원이 공개

가 되지 않아 유사디자인 자체가 실체적 하자가 없는데도 

단지 유사디자인으로 출원되고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무

효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된다. 

  세 번째의 경우로는, 자기의 선등록(출원) 디자인에 유

사하고 기본디자인의 출원일에 선행하는 타인의 등록(공

지·출원) 디자인과는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이 단독디자

인등록된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현행 디자

인보호법상 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은 유사디자인

으로만 출원하여 등록이 가능하므로 기본디자인에 유사

함에도 불구하고 단독디자인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

7조 제1항을 이유로 거절되며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도 제

68조 제1항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무

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

펴보기로 한다.

3. 일본심판원 실무의 태도

  기본디자인에 유사하지 않고 출원일에 선행하는 타인

의 디자인에도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이 유사디자인등록

된 경우(첫 번째의 경우)에 대해 일본심판원18)에서는 

-------------------------------

의장법 제48조19)의 무효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 중에 

의장법 제10조 제1항20)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은 자기의 

등록디자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디자인과도 유사한 디자

인이 유사디자인으로 출원되어 등록된 경우에 그 유사디

자인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 갑 제1호

증 내지 갑 제3호증의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등록디자인은 

본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인의 것이고 타인의 디자인은 아

니다. 따라서 이 디자인들이 본건 등록디자인과의 유사여

부를 불문하고 본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타인의 디자인

이 없는 한 본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등

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중

략)..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 및 주장으로서는 본건 

등록디자인의 등록이 디자인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

에 위반된 것이라고 인정은 되지만 그 등록을 무효로 하

는 것은 불가능하다.

-------------------------------

라고 하여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을 유사디

자인으로 등록된 경우라도 선행하는 타인의 디자인과 유

사하지 않다면 무효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21)

4. 우리나라 특허법원의 태도

  기본디자인에 유사하지 않고 출원일에 선행하는 타인

의 디자인에도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이 유사디자인등록

된 경우(첫 번째의 경우)에 대해 특허법원22)에서는, 

-------------------------------

결국 이 사건 유사디자인은 기본디자인에 유사하지 아니

한 것이어서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

1항에 의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며, 이와 결론을 같

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

17) 단, 타인의 선행디자인과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된 경우에는 동일한 이유로 무
효되므로 이 경우는 제외한다. 
18) 소화42년 2월 24일 심결 제572호(http//www.ipdl.inpit.go.jp)
19)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제68조 무효심판청구에 관한 규정이다.
20)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으로는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21) 조국현, 유사의장등록의 무효사유에 관한 고찰, 지식재산21, 2004.7, 42면
22) 특허법원 2002. 7. 11. 선고 2002허307 판결
23) 유사디자인제도는 신규한 등록을 배제하거나 무효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며 따라서 유사디
자인제도에 의해 신규한 디자인이 등록이 배제되거나 무효되는 것은 디자인의 기본취지에도 맞
지 않다.(조국현, 앞의 논문, 45면 참조)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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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여 기본디자인에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이 유사디

자인으로 등록된 경우 무효사유임을 확인하고 있어 첫 번

째 경우에 대해 일본 심판원 실무와는 다른 결론을 도출

하고 있다.

5. 문제점

  기본디자인에 유사하지 않고 출원일에 선행하는 타인

의 디자인에도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이 유사디자인등록

된 경우(첫 번째의 경우)에 대해 조문을 충실히 해석하면 

기본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만이 유사디자인으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7조 제1항 위반으로 제68조 

제1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보

아야 한다. 앞에서 기술한 우리나라의 특허법원 판례도 

동일하게 무효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디자인의 유사범위에 속하면 유사디자인 

출원으로, 비유사범위에 속한다면 별개의 단독디자인으

로 출원하여야 하지만 이를 정확히 판단하여 출원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점, 출원단계에서 심사관에게 발견된 경

우에는 보정기회가 주어지겠지만 심사관도 간과하여 등

록이 이루어진 후에는 이를 치유할 수 있는 별도의 정정

제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 이는 출원형식에 관

한 문제일 뿐 신규한 디자인으로서 실체적 하자라고 보

기 어려운 데다가 무효된다면 출원인에게 너무 가혹하다

는 점23), 기본디자인에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을 유사디자

인으로 등록된다면 존속기간은 오히려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24), 또한 존속기간이 연장된다든지 권리범위가 

확장되어 제3자에게 불측의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라

는 점25), 출원형식의 하자인 제7조 제2항이 무효사유에서

는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본 심판원 실무
26)와 동일하게 무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

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단독디자인임

에도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되어 문

제가 될 수 있기에, 출원단계에서 유사디자인을 단독디

자인으로 보정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권리단계에서

도 형식의 전환을 인정하는 정정제도를 인정함이 타당하

다고 판단된다.

  기본디자인등록출원이 공개되지 않은 채 취하·포기·

거절결정되었음에도 그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이 기본디자

인에 대한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두 번째의 경우), 

제68조 제1항에서 제7조 제1항을 무효사유로 하고 있어 

현 디자인보호법을 충실히 적용하면 무효심판에 의해 무

효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무효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판례는 없으나, 유사디자인 자

체가 실체적 하자가 없으므로 무효사유에서 제외함이 타

당할 것이다. 아울러,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무효되지 않

는다고 하여도 기본디자인이 존재하지 않는 유사디자인

등록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권리단계에서 유

사디자인을 단독디자인으로 정정을 인정하는 제도를 신

설함이 타당하다. 

  자기의 기본디자인에 유사하고 기본디자인의 출원일에 

선행하는 타인의 디자인과는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이 단

독디자인등록된 경우(세 번째 경우), 기본디자인에 유사

한 디자인만이 유사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

으므로 역시 제7조 제1항 위반으로 제68조 제1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27) 이에 대해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등록이 된 것이지만 진정한 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된 것보

다 단독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 실질적으로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문제는 있으나,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등록무효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는 디자인권자 신

뢰보호가 더 우선되어야 하므로 무효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28) 하지만 이 경우는 기본디자인권자의 존속

기간이 실질적으로 연장되는 효과29)가 발생한다고 할 때 

연장된 기간만큼 제3자와 경업자의 자유 이용을 제한하

는 것이 되므로 제3자와 경업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생각된다.30)

6. 입법적 제안

 기본디자인에 유사하지 않고 출원일에 선행하는 타인

의 디자인에도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이 유사디자인등록

된 경우(첫 번째의 경우)와 기본디자인등록출원이 공개

되지 않은 채 취하·포기·거절결정되었음에도 그 유사

디자인등록출원이 기본디자인에 대한 유사디자인으로 등

24) 우광제, 유사디자인 제도에 관한 특허청 실무와 대법원 판례의 몇가지 문제점, 지식재
산21, 2008.7, 88면
25) 조국현, 앞의 책, 369면
26) 유사디자인제도를 운영하던 1998년 이전의 일본 특허청실무와 통설도 동일한 입장이었다고 
한다.(조국현, 위의 책, 369면 참조)
27) 물론, 이 경우 기본디자인을 공지디자인으로 하여 신규성이 상실된 것은 신규성 상실(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로 무효된다 할 것이다. 

28) 조국현, 유사의장등록의 무효사유에 관한 고찰(앞의 논문), 41면
29) 자기의 기본디자인에 유사한 유사디자인이 단독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 비밀기간이 설
정등록일로부터 3년인 비밀디자인등록을 가정할 때 비밀기간이 만료될 무렵 유사디자인을 
단독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등록받게 되면 심사기간을 합쳐 4년 가까운 기간 정도 존속기간
이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한다.(우광제, 앞의 논문, 89면)
30) 같은 견해로는 우광제, 위의 논문,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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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된 경우(두 번째의 경우)를 디자인보호법 제68조 무효

사유에서 제외하는 개정을 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즉,“1. 제4조의24, 제5조, 제6조, 제7조 제1항(단

독의 디자인이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되거나 기본디자인의 

부존재함에도 착오로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

외), 제10조 및 제16조 제1항·제2항에 위반된 경우”로 제

7조 제1항 무효사유에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둔다. 

  또한, 앞에서 상기 두 경우 모두 형식의 전환으로 하자의 

치유가 가능한 경우이므로 등록 이후에도 단독디자인과 

유사디자인간의 변경을 인정하는 제도(정정제도)를 통해 

무효사유 여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 하

다. 예컨대, 디자인보호법 제68조의2 규정을 신설하고 이 

규정의 조문제목을‘무효심판절차에서의 디자인등록의 

정정’으로, 디자인보호법 제69조의2 규정을 신설하고 이 

규정의 조문제목을‘정정심판’31)으로 한다. 한편, 자기의 

기본디자인에 유사하고 기본디자인의 출원일에 선행하는 

타인의 디자인과는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이 단독디자인

등록된 경우(세 번째 경우)는 무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디자인권자 입장에서도 실체적 하자가 있는 경

우라 볼 수는 없으므로 단독디자인을 유사디자인으로 형

식을 전환하는 정정제도를 통해 디자인권이 무효되는 것

을 방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제 3 절 유사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대한 고찰

1. 서설

  유사디자인권을 해석한 견해로서 확인설, 확장설, 결과

확장설이 있다. 현재 법원은 디자인보호법 제42조를 충실

히 해석하여 확인설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다수라고 할 것

이며, 특허청 실무는 결과확장설을 취하고 있다. 이하에

서 특허청 심판원의 태도와 판례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다

시 검토해 보고 입법적 제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 실무의 태도

  특허청 실무는 기본디자인 출원시가 아닌 유사디자인 출

원시를 기준32)으로 하고 유사디자인의 등록요건을 판단함

으로 결과확장설에 따른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해 특허심

판원의 태도33)는 유사디자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인정하므로 이를 해석하여 결과확장설에 따른다고 볼 여

지도 있으나 권리범위에 있어서는 기본디자인권의 권리

범위의 초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허심판원은 

대법원이나 특허법원 판례와 마찬가지로 확인설에 따른

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34)

3. 판례의 태도

  대법원과 특허법원에서는 디자인보호법 제42조의 ‘유

사디자인권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합체한다’에

서‘합체’의 의미를 충실히 해석하여 확인설에 따른 판결

을 하고 있다. 이에 따른 판례를 살펴본다.

  대법원35)은, 

-------------------------------

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디자인권은 최초의 등록을 받

은 기본디자인권과 합체하고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

로(대법원 1993. 9. 28. 선고 93후213 판결 참조), (가)호 

디자인36)이 이건 디자인37)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

바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음은 상

고이유의 주장과 같고 따라서 원심이 (가)호 디자인과 이

건 디자인만을 대비하여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므로 (

가)호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

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기록에 비추어 살

펴보면 (가)호 디자인은 위와 같이 이건 디자인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기본디자인과 대비하여 볼 때에도 기본디자

인은 사면공을 포함한 증기공이 실린더의 길이방향으로 

4개, 3개씩 서로 엇갈린 모양으로 배치되었음에 비하여 (

가)호 디자인은 각각 4개씩의 사면공을 포함한 증기공이 

서로 엇갈린 모양으로 배치된 점과 증기공의 구체적 형상 

등에 있어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증기공의 세로 열 

31)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에서와 같이 무효심판에서의 정정제도와 함께 독립심판제도인 정
정심판의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할 만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정제도를 너무 넓게 인
정하면 권리범위의 변경으로 인해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수 있으므로 단독디자인과 
유사디자인간 형식을 정정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2) 디자인 심사기준 제8조 제1항
33) 특허심판원 2006. 4. 26. 2005당2139 심결은 “유사디자인이 등록되는 경우라도 유사
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과 합체하는 것이고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
의 권리범위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유사디자인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확인대상디자인이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도 당연히 속해지는 것
은 아니지만, …(중략)…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 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하였으며, 이 심결에서 기본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비유사하
기 때문에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여 유사디자인의 독자적인 권리범위를 부정하고 
있다. 이에 동조하는 심결례로는 2007. 8. 29. 2006당2695 심결, 2007. 8. 30. 2006당3121
심결 등이 있다.(우광제, 앞의 논문, 75면 참조)
34) 이렇듯 특허심판원이 확인설을 따르는 것은 대법원 판결의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하기
도 한다.(우광제, 앞의 논문, 87면 참조)
35)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후1749 판결
36) 현재의 ‘확인대상디자인’과 동일한 표현이다.
37) 조유사디자인을 의미한다.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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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간격이 비슷하고 기본디자인의 특징인 사면공을 

포함한 길쭉한 형상의 증기공들이 서로 엇갈린 모양으로 

배치된 전체적인 형상 모양에서 느껴지는 심미감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가)호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

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심결결과에

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38)

-------------------------------

라고 판시하였다. 

  특허법원 판례39)에서도“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

인과 유사디자인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하다는 사정만

으로 곧바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기본디자인)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지만, 유사디자인은 기

본디자인의 관념적인 유사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

여 그 권리범위를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확인

대상디자인과 기본디자인의 유사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본디자인의 유사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다면 기본디자인

과 그 유사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

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에 대

한 초과를 인정하지 않아 앞에서 거론된 대법원 판례와 마

찬가지로 확인설을 따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40)

4. 문제점

  앞의‘유사디자인제도의 해석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특허청 실무는 결과확장설을 취하고 있어 등록요건을 판

단할 때 유시디자인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

본디자인 출원시와 유사디자인출원시 사이에 공지된 디

자인(출원된 디자인)을 인용디자인(출원디자인)으로 하

여 유사디자인출원이 거절될 수 있어 기본디자인출원시

를 기준으로 하는 확인설에 비해 유사디자인출원인에게 

불리한 반면에, 등록 이후 권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원이 확인설을 취하여 유사디자인권의 독자적인 권리

범위를 인정하지 않아 유사디자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특허청과 법원의 일치되는 적

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일치는, 유사디자인도 

그 자신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기초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그 자신의 권리범위가 있고,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넘는 부분에 유사디자인의 디자

인권의 효력이 미치는 일이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기에 

결과확장설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법원이 이와 같은 확

인설을 취할 수 밖에 없는 배경은 디자인보호법 제42조를 

충실히 해석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원의 태도 

변화를 위해서는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에 관한 규정인 

디자인보호법 제42조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법원은 유사디자인에 대해 기본디자인권의 권리

범위 초과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확인설에 따르면서

도 일부 판례41)에서 기본디자인 출원시가 아닌 유사디자

인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는 논리상 모순을 안고 있다. 현 

법제하에서는 이러한 논리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디자인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

을 것이다.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결과확장설에 따르는 것

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제42조의 개정이 이루어진다

면 판례도 유사디자인만의 권리범위를 인정하고 등록요

건판단도 유사디자인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42)

5. 입법적 제안

  판례에서 확인설을 취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디자인보

호법 제42조에서 합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 제42조“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과 합체한다.”를 삭제함으로써 유사디자인만의 권리범위

를 부정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사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제외한 존속기간, 이전 등 이

외의 규정들은 유사디자인의 종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

행 규정을 유지한다.

  참고로 유사디자인제도의 폐지도 고려할 수 있으나 유

사디자인제도를 폐지하고 유사디자인을 통상의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등록을 인정하면 존속기간의 연장효과를 가

져와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수도 있기에 유사디자

인제도의 폐지보다는 개정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38) 특허법원 2003. 12. 12. 선고 2003허5262판결(확정) 및 특허법원 2004. 4. 29. 선고 
2003허6036 판결(심리불속행 기각)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다(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
연구회, 지적재산권소송실무, 박영사, 2006, 268면).
39) 이는 특허법원 2004. 04. 29. 선고 2003허6036 판결로서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도 심리불속행기각판결(대법원 2004. 9. 4. 선고 2004후1748 판결)이 나옴으로써 이러한 입
장을 재확인하게 되었다.(노태정·김병진, 앞의 책, 338면 참조)
40) 참고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유사디자인에 유사한지 여부가 기본디자인과의 권리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속력은 없다고 하여도 유력한 자료로서 될 수 있다. 특허법원 1999. 6. 

18. 선고 99허1713 판결에서 “이 건 등록디자인에 유사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당
해 유사디자인이 본디자인과 이 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는 것을 특허청에서 판단한 것이
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 건 등록디자인의 유사범위를 정함에 있어 유력한 
자료가 될 수는 있으나 ...”라고 판시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같은 취지의 판례로 특허
법원 2001. 10. 25. 선고 2001허2696 판결이 있다.(우광제, 앞의 논문, 90면) 
41)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후442 판결
42) 우광제, 앞의 논문, 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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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적으로는 제42조의 삭제하는 개정이 필요하겠으나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인 현 법제하에서도 특허청 실무와 

판례의 불일치는 디자인권자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고 일

관성 없는 행정처리로서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고 할 수 있

으므로 특허청은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확인설을 취한 다

음 차후 제42조의 삭제를 통해 결과확장설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43)

제 4 절 소결

  이상에서 유사디자인제도의 두 가지 문제점과 입법적 대

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러한 문제점의 종국적인 해결책은 

디자인보호법의 개정이라고 생각된다. 먼저 디자인보호

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모든 경우 무효사유

로 하여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디자인보호법 제68조 무

효사유를“ 1. 제4조의24, 제5조, 제6조, 제7조 제1항(단

독의 디자인이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단독의 디자인이 유

사디자인으로 등록되거나 기본디자인의 부존재함에도 착

오로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 제10조 및 제

16조 제1항·제2항에 위반된 경우”로 제7조 제1항 무효사

유에 예외를 인정하고, 등록 이후에도 단독디자인과 유사

디자인간의 형식을 전환할 수 있는 정정제도를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디자인보호법 제68조의2 규정을 신설하고 이 규정의 조

문제목을‘무효심판절차에서의 디자인등록의 정정’으로, 

디자인보호법 제69조의2 규정을 신설하고 이 규정의 조

문제목을‘정정심판’으로 한다.

  또한, 유사디자인만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

부에 대해서는 디자인보호법 제42조를 폐지함으로써 문

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장 결 론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 경쟁력을 논할 때 제품의 디자인

을 논하지 않고는 국제경쟁력의 우위, 사업의 성공 등을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디자인을 보호하는 법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국가 정책적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디자인보호법

에는 특유제도로 유사디자인제도가 있다. 디자인 보호를 

위해 입법화된 제도이나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

어, 일본이 유사디자인제도를 폐지하고 관련디자인제도

를 신설한 이 때, 이를 계기로 우리도 유사디자인 제도를 

다시 한 번 돌아보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사디자인제도 내용의 검토와 함

께 유사디자인제도의 두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

한 입법론적 제안을 함으로써 유사디자인제도를 통해 디

자인을 충실히 보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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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 활용의 최신 동향 파악을 위한

유럽 벤치마킹

해외기관동향

Ⅰ. 들어가며

  최근 유럽에서는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2006년 2월부

터 2008년 7월까지 30개월에 걸쳐 PATExpert 프로젝트

가 수행되었다. 여기에는 Universtat Pompeu Fabra 외

에 7개의 대학 및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특허에 대한 검

색, 분류, 평가, 시각화 등 10대 과제에 대해 기존보다 한

층 향상된 기술개발이 시도되었다. 이와 같은 PATExpert 

프로젝트는 대외적으로 통합 전산서비스 구축을 통한 고

부가가치 사업구조로의 전환 및 대내적으로 조사.분석 업

무의 효율화를 모색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벤치

마킹 대상이라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는 PATExpert 

프로젝트에 있어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검색엔진 부분

과 시각화(Visualization)를 담당했던 Pompeu Fabra 대

학의 NLP Group(Natural Language Processing Group)

과 Stuttgart 대학의 VIS(Visualization and Interactive 

Systems)를 방문업체로 선정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서 특허DB 분야의 선두기업이라 할 수 있는 LexisNexis 

Univentio를 방문업체로 선정하여 특허 데이터의 입수경

로 및 DB구축 현황을 파악하고, DB구축 프로세스 및 표

준화, 업데이트 등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 및 우리원의 전

산기반 서비스 구축을 위한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자 하였다.

Ⅱ. 암스테르담 (LexisNexis)

  이번 출장은 시작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4월 말로 

예정되었던 출장은 아이슬란드 화산폭발로 인해 유럽 대

다수의 공항이 폐쇄되면서 뜻하지 않게 5월로 연기되었

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항공 및 숙박권 예약을 취소하고 

다시 예약을 해야 했고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상황으로 인

해 여러 어려움이 따랐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5월 6

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네덜란드의 수도인 암스테

르담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5월의 유럽날씨도 한국과 비

슷할 거라는 생각에 주로 얇은 옷만 준비해간 우리로서

는 암스테르담의 날씨는 쌀쌀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유럽

의 불안정안 항공운항 속에서 무사히 출장지에 도착했다

는 안도감과 현지인들의 친절함은 날씨에 대한 걱정을 잊

게 해 주었다.

  다음날 아침 호텔 앞에는 방문업체인 Univentio로부터 

제공된 택시가 준비되어있었다. 택시를 타고 약 30분 정

도 이동하여 Univentio에 도착했는데 그 곳은 특허업체가 

있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공장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다. 회

의가 끝날 무렵 그곳에는 IT와 관련된 업체는 특허DB를 

서비스하는 Univentio 뿐이며 조만간 다른 곳으로 이주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관계자를 통해 들을 수 있었다. 

  첫 번째 방문지인 Univentio사는 1950년대에 설립되었

고, 이후 LexisNexis사에 인수되었으며, 현재 약 26명의 

인력으로 여러 국가의 특허정보를 통합된 XML을 기반으

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Univentio

는 여러 국가의 특허정보를 영어로 기계번역하여 제공함

으로써 방대한 양의 특허를 보다 신속하게 서비스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계번역 시스템을 Univentio의 CTO인 

김  명  선
IP정보서비스팀



44 PATENT 21 PATENT 21 45

Eric van Stegeren이 직접 개발하였다는 사실이 놀라웠

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특허청을 직접 컨택하여 

입수한 특허 데이터를 통합된 XML 표준형식으로 재가공

하고, 이렇게 가공된 모든 특허를 IPDD(IP Data Direct) 

시스템에 구축함으로써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데

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한 프로세스와 지속적인 실

시간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에게 항상 최신의 정보를 제

공하는 서비스는 완벽하다는 인상을 받게 했다.

   그렇게 Univentio의 서비스 소개 및 우리원과의 협력에 

관한 논의를 마치고 우리는 Univentio 측에서 예약한 호

텔 레스토랑으로 이동하였다. 호텔의 정확한 이름은 생각

나지 않지만‘언덕위의 호텔’이라는 설명을 듣고 창밖을 

보니 호텔이 있는 언덕 옆으로 시원스레 바다가 펼쳐져 있

었다. 미팅 이후 아침과 마찬가지로 Univentio에서 제공

한 택시가 우리를 숙소까지 데려다 주었다. Univentio의 

환대에 대한 감탄과 유럽 출장에서의 첫 번째 일정을 무사

히 마무리 했다는 기쁨을 안고 숙소로 돌아왔다.

Ⅲ. 바르셀로나 (Universtat Pompeu Fabra)

  다음날 우리는 암스테르담을 출발하여 열정의 나라 스

페인의 바르셀로나에 도착하였다. 자연스레 입가에 미소

가 머금어 질 정도로 날씨는 맑고 화창했으며,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하는 버스 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관광객들로 

활기가 넘쳐 보였다. 바르셀로나는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첫인상으로 다가왔다.

  저녁 무렵 뉴스와 인터넷에서 또다시 화산재로 인해 유

럽의 항공 운항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바르셀로나에 도착한 직후 바르셀로나 행 항

공 운항이 일부 취소되었다는 사실이다. 유럽의 출장일정

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었지만 일정대로 도착했다는 사

실에 유럽 출장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들었다.

  두 번째 방문지인 Pompeu Fabra 대학의 위치도 알아

둘 겸해서 우리는 휴일을 이용해 바르셀로나 시내를 둘러

보기로 하였다. 관광명소답게 구시가지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들의 솜씨가 돋보이는 건축물들이 즐비해 

있었다. 특히, 가우디의 대

표적인 건축물 중의 하나

인‘성가족교회’는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의 웅장

함이 전해졌다. 놀라운 사

실은 1882년부터 건축을 

시작해 지금까지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구

시가를 거닐며 마치 19세

기의 어느 도시를 거닐고 

있는 상상에 빠져들고 있

을 때쯤 마주친 신시가는 

현대식 주택과 건물들이 

바둑판처럼 깔끔하게 정돈

되어 있었다. 그러한 신시

가의 전경은 구시가와 대

조를 보이면서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휴일을 보낸 다음날 오전 

우리는 Pompeu Fabra 대

학의 정보통신학과에 속해 있는 Research Team 중 하나

인 NLP Group을 방문하였다. Research Team은 2005년

도에 설립되었으며, 약 10여명의 연구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NLP Group의 책임을 맡고 있는 Leo 

[그림 1] LexisNexis Univentio사측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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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ner 교수는 PATExpert 프로젝트의 총괄을 맡고 있었

다. NLP Group은 다국어에 대한 자연어처리 및 언어지

향 기계학습 등의 연구를 담당하는 곳으로써 PATExpert 

프로젝트에서 검색엔진과 관련된 부분의 개발을 담당하

였다. 여기서 PATExpert 프로젝트에 대해 간략히 짚고 

넘어가자면, 유럽연합의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에 의해 

8개 기관이 참여하여 수행된 것으로써, 지금까지 텍스트 

중심이었던 특허문서 처리의 패러다임을 시멘틱 중심으

로 전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PATExpert는 단순한 

키워드 기반이 아닌 의미분석을 통한 검색, 분류, 다국어

처리 등을 수행할 뿐 만 아니라 특허정보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강력한 정보 시각화 툴을 제공하고 있다.

  회의는 PATExpert와 각 기관의 소개를 시작으로 진행

되었다. Leo Wanner 교수의 PATExpert에 대한 소개에

는 의아한 점이 있었다. PATExpert의 우수성에 걸맞게 

PATExpert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을 것이란 생각과는 다

르게 아직 PATExpert의 상용화 계획이 없으며 현재는 유

럽 특허청 심사관 및 일부 특허전문가 등에 의한 공적인 

목적에만 활용되고 있다 점이였다. 현재 상용화되진 않

았지만 NLP Group이 구현한 기술은 한국특허에 당장이

라도 적용해 보고 싶을 만큼 우수성을 가지고 있었다. 특

히 전문가들도 읽기 난해하게 기술된 특허의 청구항 부

분에 대해 시멘틱 기술을 적용하여 일반인들도 쉽게 읽

을 수 있게 청구항을 재생성하는 기술은 특허를 조사하거

나 분석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PATExpert 프로젝트는 현재 두개의 기술분야 만을 커버

하고 있으며, 검색 및 분석을 위해 사용된 특허의 수 또한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여기에는 여

러 이유가 있겠지만 시멘틱 검색 등을 위해 필요한 기술분

야별 온톨로지 구축이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우수

성만큼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NLP Group에서 

개발한 기술들을 한국특허에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

가 따르겠지만 우리의 특허DB만 제공된다면 한국특허의 

적용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NLP Group의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Ⅳ. 슈투트가르트 (University of Stuttgart)

   바르셀로나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독일로 출발하기 위해 

짐을 꾸리는 동안 항공이 정상적으로 운항되고 있을지 내

심 걱정 되었다. 하지만 다행히 일정에 맞는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방문할 곳은 슈투트가르트

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이동상의 편의를 위해 프랑크푸르

트에 숙소를 예약하였다. 우리가 탄 비행기가 프랑크푸르

트 공항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쯤 하늘은 이미 먹구름으로 

가득했다. 바르셀로나에서의 날씨를 기대하진 않았지만 

프랑크푸르트의 날씨는 비가 내려서 인지 

암스테르담 보다 더 쌀쌀하게 느껴졌다.

  다음날 우리는 슈투트가르트로 이동하기 

위해 아침 일찍 중앙역에서 차를 렌트 하

였다. 세 명이 이동하기에는 차를 렌트하

는 것이 기차보다 저렴했기 때문이다. 아

우토반을 약 2시간정도 달린 후 우리는 슈

투트가르트 대학에 도착하였다. 대학교 구

내식당에서 가볍게 점심을 해결한 후 약

속된 시간에 맞춰 VIS(Visualization and 

Interactive System)그룹을 방문하자 그곳

의 책임자인 Thomas Ertl 교수가 반갑게 

맞아 주었다.

  우리가 방문한 VIS Group은 슈투트가르

트 대학의 컴퓨터과학 연구소 연합에 소속

되어 있는 곳으로써, 컴퓨터 그래픽, 시뮬

레이션, 웹 시각화 등 정보 시각화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

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PATExpert 프로젝트에서는 

PatViz라는 특허정보 시각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곳이

다. 회의는 주로 PatViz에 대한 소개를 하고 우리가 질문

[그림 2] Pompeu Fabra 대학의 NLP Group과 함께

해외기관동향



46 PATENT 21 PATENT 21 47

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PatViz는 특허정보의 검

색 인터페이스와 분석의 시각화를 위한 소프트웨어로써 

하나의 툴에서 모든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1차 결과물

을 이용해 2차, 3차의 분석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분석결과의 시각

화 표현이 기존의 2차원 표현방식에서 벗어나 3차원으

로 까지 표현되기 때문에 분석의 이해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아직은 오류가 많이 존재하는 

Prototype System이기 때문에 곧바로 우리 시스템에 적

용해 보기는 힘들겠지만 다방면으로 업그레이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적용 해 볼 수 있다는 Ertl 교

수의 설명을 들었다.

  다음날은 유럽출장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면서 독일

의 휴일이기도 했다. 모든 방문일정을 마무리 했다는 홀

가분함과 유럽에서의 마지막 날이라는 아쉬움 속에 우리

는 프랑크푸르트의 시내를 둘러보았다. 한국에서 출발하

기 전 이곳에서의 마지막 날은 휴일이라는 말을 듣고 왔

지만 그 말에 크게 신경 쓰진 않았었다. 하지만 우리가 가

는 거리마다 사람들의 모습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고 상

점들 또한 대부분 문들 닫은 상태였다. 그렇게 한적한 거

리를 걷다가 프랑크푸르트를 가로지르는 마인강변에 도

착하니 행사를 진행하는 조그마한 무리의 사람들과 여가

를 즐기는 몇몇의 시민들이 보였다.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호텔을 나서긴 전 찾아두었던 레

스토랑으로 발길을 옮겼다. 우리가 간 레스토랑은 서울

의 가로수 길과 비슷한 느낌을 전하는 마인강 남쪽의 작

센하우젠 지구에 위치해 있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독일의 

전통요리중 하나인 돼지 뒷다리 요리‘학세’와 전통와인  

‘아펠바인’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에서 빠질 수 없는‘소

세지’ 등을 주문하고 유럽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Ⅴ. 마치며

   이번 유럽출장은 유럽의 화산재로 인해 시작부터 순탄

치 않은 출발이었지만 많은 정보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특허정보에 대한 진일보한 기술들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특히 유럽연합의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된 PATExpert의 결과물의 우

수성은 우리도 특허정보의 분석과 확산을 위해 조금 더 많

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자극제가 되었다.

  현재 특허정보에 대한 분석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요

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최근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다양한 기능을 갖춘 특허분석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특허정보 분석에 관한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지만 분석 결과를 얻기까지의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 분석 뿐 만이 아니라 특허 검색에 있어서도 업

무의 효율성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이

번 출장을 통해 다른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서비스 기획에 앞서 무엇보다 철저한 사전조사

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우리정보원의 통합 

전산기반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 시점에서 

특허정보의 검색과 분석에 대한 유럽의 최

신기술 동향 정보는 보다 강력한 서비스를 

기획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림 3] Stuttgart 대학의 VIS Group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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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관기관 관계자 일행 방문 잇달아

   중국 지식산권국(특허청) 샤오싱웨이((肖興威) 차장을 주축으로 한 방

문단 일행이 지난 5월 18일 우리 원을 방문했다. 

   이들 방문단은 중국 특허청 및 중국 특허청 산하기관인 규획발전사, 

특허문헌부 지식재산도서관, 중국특허정보센터 등에서 총 7명으로 구성

되었다. 

   한국 특허청의 특허행정지원을 담당하는 우리 원의 업무현황 등을 벤

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한 이번 중국 방문단은 우리 원과의 원활한 업무협

력관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했으며, 지속적인 교류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17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마드리드 담당 

Neil Wilson 국장과 Roger Holberton 과장 등 2명이 우리 정보원을 방

문, 양 기관의 업무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들은 상표 및 디

자인 조사분석업무에 크게 관심을 나타내며, 실제 운영 실무를 직접 관

찰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6월 9일에는 세계적인 특허정보서비스 기관인 Lexis 

Nexis, 10일에는 IP.com의 관계자 일행이 우리 원을 방문, 상호 협력방

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중국 지식산권국(특허청) 방문단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방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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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정보원 이사회 신임 이사, 감사 선임

  한국특허정보원은 지난 6월 1일 이사회(이사

장 한민구)를 열고 지난 4월 말로 임기가 만료된 

선임직 이사에 대해 신임 이사를 선임하였다. 

  이번에 새로 선임된 이사는 지난 해 국정감사

에서 지적된“선임직 이사 중 중소기업 이사 위

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란 내용을 수

용하여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회사에서 2명

의 이사를 위촉하였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선임직 이사는 LG전자  

(주) 이정환 특허센터장(부사장), 주성엔지니어

링(주) 황철주 대표이사 사장, 그리고 김두훈 유

니슨(주) 대표이사 사장이 선임되었다. 

  이정환 신임 이사는 (현)한국지식재산협의회 

초대회장으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남다른 식

견과 역량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지식재산분야의 최고권위의 

전문잡지 MIP(Managing Intellectual Proper-

ty)가 선정하는‘2009년 지식재산분야에서 가

장 영향력 있는 세계적 인물 50인(The 50 most 

influential people in IP)’에 올랐다. 

  황철주 신임 이사는 1995년 주성엔지니어링

을 창업한 대표적인 벤처 1세대 기업인이다. 또   

‘벤처1000억 기업’ 위주로 중견벤처의 지속 

성장을 위해 발족된‘글로벌중견벤처포럼’의 

초대의장을 맡고 있다. 올해 2월 벤처기업협회 

회장에 선임되기도 하였다.

  김두훈 신임 이사는 대기업인 대우그룹에서 

1994년 당시 중소기업인 유니슨으로 이직하여 

오늘날 풍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의 

반열에 올려놓은 인물이다. 2005년 4월에는 국

내 최초의 대단위 풍력발전 단지인 영덕풍력발

전단지를 건립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지식경제

부가 주관하는‘2010년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

(ATC)’에 선정됐다.

  한편, 2명의 감사는 모두 연임되었다. 이번에 

선임된 이사 및 감사는 아래와 같다.

선임직 
이  사

감  사

구  분

이정환

성  명

황철주

김두훈

박병창

선종철

LG전자(주) 특허센터장
(부사장)

소    속

주성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사장

유니슨(주) 
대표이사 사장

팍스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두성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10.06.01
~13.05.31

임  기

10.06.01
~13.05.31

10.06.01
~13.05.31

10.06.01
~13.05.31

10.06.01
~13.05.31

(현)한국지식재산협의회 초대회장
LG Phillips LCD 상무

(현)벤처기업협회 회장
(현)글로벌중견벤처포럼 초대의장

유니슨 천안본사총괄 부사장
유니슨 기술연구소장 전무이사

특허청 항고심판국장 
특허청 운수기계심사담당관

특허청 심판관 
특허청 발명정책과장

주 요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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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pcampus.kr
IPcampus는 한국발명진흥회 오프라인교육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 수강신청 방법 및 문의처 >

▶ 수강신청방법

    - www.ipcampus.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

    - 교육신청서 송부 (fax : 02-3459-2789)

 

▶ 문의처

    - e-mail : yongil@kipa.org, bubbledoll@kipa.org

    - 02-3459-2767, 2781

< 6월 ~ 7월 교육 프로그램 >

차세대 특허교육 - 

지식재산캠퍼스 제2교육장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캠퍼스 제1교육장

분임토론실

국제회의실

휴  게  실

< 최적의 교육환경 >

▶ 위치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 규모 / 연면적 48,638.66㎡, 층수 지하 8층, 지상 20층

▶ 수용인원 / 1일 동시 교육인원 300명

▶ 교육시설 / 교육장 2실, 분임토론실, 국제회의실, 휴게실 등
- 전략적인 특허침해 회피전략 (06.21 ~ 06.23)

  * 특허침해 및 특허분쟁 등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특허침해 회피 방안 습득

- 기업브랜드 경영전략 (6.25)

  * 상표관련 관련 제도의 이해 및 네이밍에 대한 실제적, 

     절차적인 이해를 통한 실무능력 체득

- 실제 기업 라이센스 계약서 들여다보기 (06.28 ~ 06.30)
  * 실제 계약서 심층검토를 통한 IP 담당자의 

     계약업무 능력 스킬업

- 미국명세서 대비 유럽명세서 작성실무 (07.06 ~ 07.06)

  * 미국명세서 대비 유럽 명세서작성에 대한 요령 습득을 통해 

     발명에 대한 등록가능성 향상 및 권리범위 최대화

-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실무 (07.09 ~ 07.09)

  *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시 손해액 산정에 대한 

     학설 및 판례 강의

[ 지재권 일반교육 ]

[지재권 특별교육]

[지재권 일반교육]

[지재권 핵심교육]

[지재권 특별교육]






